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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 에 한조례

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번호 570

Ⅰ. 제안경

◦ 본 조례개정안은 향후 병원이  계획을 고려하여 병원명칭을 ‘지방

공사 강남병원’에서 ‘지방공사 서울의료원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

◦ 2004. 9. 23. 서울특별시장이 우리시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원회

에는 2004. 9. 30. 회부됨

Ⅱ. 주요내용

◦ 본 조례안은 병원명칭을 ‘지방공사 강남병원’에서 ‘지방공사 서울의료원’

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명  련 조항을 개정하고,

◦ 「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 원회구성 운 에 한조례」,「서울

특별시공사사장추천 원회구성 운 조례」 등 다른 조례도 이에 

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

Ⅲ. 검토의견

◦ 본 조례의 병원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강남병원의 이 을 정 으로  

검토하고 있는 시 에서 시의 (時宜適切)한 것으로 보이며, 특히 

‘강남병원’이라는 명칭이 서울시의 일부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

서울시를 표하는 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충분히 나타내지  못해 

왔다는 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겠음  

◦ 다만 ‘서울의료원’이라는 명칭이 매우 일반화된 명칭이라는 에서 

이미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민간병원 에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

있을 수 있는데, 변경 기에 극 인 홍보 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 

병원을 이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하여야 할 것임

Ⅳ. 참고사항

◦ 산조치, 신․구 조문 비표, 입법 고에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 

제출한 조례안 참조  


